
천 역시 감  지방공무원 정원 

조  개정조 안

천 역 시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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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감  지방공무원 정원 조

개정조 안

 안

번 호
1129

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 : 2014. 4. 8.

 제   : 천 역시 감                    

1. 개정

  가. 원회 지원조직과 사무직원  는 근거 규정 『지방 에 

한 법 』제17조  효 간  2014. 6.30.  만료 에 라 감 

 지방공무원  정원에 한 근거  변경하여 천 역시 회   

사무처내 에 한 사무 처리  지원하고  하 ,

  나. 에  액 건비 원  확정 통보 에 라 지방공무원  

수  원하고,

  다.『지방 에 한 법 』개정  하 행정   변경

하고  함.

2. 개정근거

  가.「지방 법」 제90조(사무처 등  ) 및 제91조(사무직원  정원과 )

  나. 「지방 에 한 법 」제34조(하 행정   등)

  다.  2014  시․도 청 액 건비 확정 산정 통보

      (  지방 과-1300, 2014.03.07.호)

3. 주 내

  가. 천 역시 회 사무처내 원회 지원조직에 는 정원에 한  

근거  변경(안 제2조)

  나. 천 역시 감  지방공무원 원 변경(안 제2조)

    - 지방공무원 정원  수 : 3,270 →3,276 (6 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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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본청, 지원청, 직 , 지원청  및 공립  각  

학  정원 : 3,075 →3,081 (6  원)

  다. “지역 청”  “ 지원청”  변경(안 제2조, 별 3, 별 4)

4. 개정조 안 : 

5. 신․  조문 비  : 

6. 참고사항

  가. 계법  : 

  나. 법 고 : 생략

  다. 규제 : 신 ·강화규제 해당없

  라. 향평가 결과 : 평가제

  마. 별 향 평가 결과 : 평가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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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감  지방공무원 정원 조

 개정 조 안

천 역시 감  지방공무원 정원 조   다 과 같 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   “3,270 ”  “3,276 ”  하고, 같  조 제1호  

“「지방 에 한 법 」제17조제1항”  “「지방 법」제90조 및  

제91조”  하고, 같  조 제2호  다 과 같  한다.

  2. 본청, 지원청, 직 , 지원청   및 공립  각  학  

정원(제3호에  공무원  정원  제 한다) : 3,081

별  3  별지  같  한다.

별  4  란  “지역 청”  “ 지원청”  한다.

 조 는 2014  7월 1 터 시행한다.



- 4 -

별

직 별
계

시 회
사무처

본청
(직

포함)
지원청

공립
각 학

계 3,276

정무직 계 1

감 1 1

반직 계 3,087

3 7 7

4 26 1 21 4

5  하 3,047

전문경 7

연 직 계 2

연 사 2

특정직 계 186

반직 4  상당 상 

학 ․ 연
27 18 9

반직 5  상당 하 

학 ․ 연  

및 학사․ 연 사

159

[별  3]

단 별․직 별 정원(제4조제1항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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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2조(정원  수) 천 역시

감  는 지방공무원 정원

 수는 3,270  그 내  

다  각 호  같다.

제2조(정원  수) 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 3,276 -----------

----------------.

  1.「지방 에 한 법 」 제

17조제1항에  천 역시

회 사무처 정원 : 9

  1. 「지방 법」 제90조 및 제91

조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 : -- 

  2. 본청, 지역 청, 직 , 지

역 청   및 공립  각

 학  정원(제3호에  공무

원  정원  제 한다) : 3,075

  2. -----, 지원청, ------, 

지원청 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 : 3,081

  3. (생 략)   3. (현행과 같 )

별

직 별
계 시 회

사무처

본청
(직

포함)

지역
청

공립
각 학

계 3,270

정무직 계 1

감 1 1

반직 계 3,081

3 7 7

4 26 1 21 4

5  하 3,041

전문경 7

연 직 계 2

연 사 2

특정직 계 186
반직 4  상당 상 

학 ․ 연
27 18 9

반직 5  상당 하 

학 ․ 연  및 

학사․ 연 사

159

[별  3]

단 별․직 별 정원(제4조제1항 )

별

직 별
계 시 회

사무처

본청
(직

포함)

지원
청

공립
각 학

계 3,276

정무직 계 1

감 1 1

반직 계 3,087

3 7 7

4 26 1 21 4

5  하 3,047

전문경 7

연 직 계 2

연 사 2

특정직 계 186
반직 4  상당 상 

학 ․ 연
27 18 9

반직 5  상당 하 

학 ․ 연  및 

학사․ 연 사

159

[별  3]

단 별․직 별 정원(제4조제1항 )

신ㆍ 조문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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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[별  4]

한시정원(제4조제2항 )

직종 직 정원 존 한

  계 4

지역 청

(Wee 터)
반직 5  하 4 2016. 3.31

[별  4]

한시정원(제4조제2항 )

직종 직 정원 존 한

  계 4

지원청

(Wee 터)
반직 5  하 4 2016. 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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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 및 참고 료 발췌사항

계법

및

참고 료

□ 지방 에 한 법

 제17조( 원회 사무에 한 지원) ① 원회 및 시·도 회

 ·학 에 한 사무  처리하  하여 조  정하는 바에  

라 시·도 회 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  다.

  ②제1항  규정에 라 는 사무직원  지방공무원  보한다.

  ③제1항  규정에 라 는 사무직원  원회 원  천

에 라 감  한다.

  [법  제10046호(2010.2.26)  제2조제1항  규정에 하여    

조는 2014  6월 30 지 효함]

 제34조(하 행정   등) ① 시·도  ·학 에 한 

사무  하  하여 1개 또는 2개 상  시·  및   

할 역  하는 하 행정  지원청  다. 

  ② ～ ④ (생 략)

□ 지방 법

 제90조(사무처 등  ) ① 시·도 회에는 사무  처리하  하여   

조  정하는 바에 라 사무처   수 , 사무처에는 사무처

과 직원  다.

  ② ~ ③ (생 략)

 제91조(사무직원  정원과 ) ① 지방 회에 는 사무직원  정수는  

 조  정한다.

  ② 사무직원  지방 회   천에 라 그 지방 단체    

  한다. 다만, 지방 단체   사무직원  다  각 호   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  지방 회 사무처 ·사무  

·사무과 에게 하여야 한다.  

  1. 별정직공무원

  2. 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 5에  제공무원

  3. 통  정하는 반직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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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

및

참고 료

□ 지방 행정  행정  정원  등에 한 

규정

 

 제15조(정원  리) ① 감  조직 간 균형 고 합리적  정

원 리  하여 지방공무원  종 별·직 별 정원책정  해

당 시·도  조  정한다.

□ 2014  시․도 청 액 건비 확정 산정 통보

    [  지방 과-1300 (2014.03.07.)호]

 

나. 추가 행정수요

 ◦ 병 원 원  활동 전  한 행정업무 경감  

반  : 지방공무원(일반직) 6명 

   - 시․도별 체 행  여 에 라 차 도 액 건비 

산정시 차등 반


